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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formation  발명위인! 발명품!

“유채 씨앗에서의 종의 합성”, 일본농업급원예 9권

( 1 9 3 4 )

“G enome - a na lysis in Bra s s ica with sp e c ia l

reference to the ex p er i mental for mat ion of B.

napus and pecu l iar mo de of fer t i l i z at ion”,

Jap a nese Jou r nal of Bor t a ny Vol. 7 No. 3,

4 ( 1 9 3 5 )

“유채묘의 절간신장과 그 해부적 특징”, 일본농업급

원예1 0권 1 2호( 1 9 3 5 )

“On Diploid and Triploid Bra s s ic a - R aph a nu s

Hyb i rd s”, Int er nat ional Jou r nal of Cytolo g y

8 - 2 ( 1 9 3 7 )

“페튜니아의 총중판화 종자에 관하여”, 원예와 육종

1월호( 1 9 4 3 )

“페튜니아소륜화의유전”, 원예와육종2월호( 1 9 4 3 )

“수도(벼)의수량에대한식물호르몬의영향”, 과학기

술동원3(5), 5-6(1944)

“소채의육종기술”, 일본종업급원예1 2권 7 , 8 ( 1 9 4 5 )

“P r i mu ra ma lac oidis Fra nch. 의 2배체 × 4배체

F 1에서의 핵학적 관찰”, 유전학잡지 2 5권 3. 4호

( 1 9 5 0 )

근거자료

- 우장춘박사회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우장춘박

사 회갑기념논문집( 1 9 5 8 )

- 원우회, 우장춘과원우회, 1963~1984(1984)

- 김교식, 한국의 인물 11 : 우장춘(계성출판사.

1 9 8 4 )

- 김태욱, (마음속에살아있는) 인간우장춘(신원문화

사, 1985)

- 원우회,“9 2년도4월의 문화인물“우장춘 박사”기

념논문집 : UR 대응작 물육종에 관한 심포지움”,

( 1 9 9 2 )

- 쓰노다후사코(오상현옮김), (우장춘박사일대기)

조국은나를인정했다(교문사, 1996)

- 박성래·신동원·오상훈, 우리과학 1 0 0년 (현암

사. 2001)

- 김근배,“우장춘의 한국귀환과 과학연구”, 한국과

학사학회지제 2 6권 2호( 2 0 0 4 )

- 김근배 외 1 1인, 한국과학기술인 1 2인(해나무,

2 0 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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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swer

● 예를 들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그 하위개념인‘구리( C u )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

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선행기술인 인용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통상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출원발명이 충

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Question

Answer

● 우리 특허법 제 3 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4 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제1 1조),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 2조) ,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제1 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직무발명이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종업

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 한편 특허법 제4 0조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업체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

상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생산중인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을 개발

하였는데 이를 특허출원할 경우에 누구 명의로 하여야 하며 권리의 귀속 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Question

Answer

● 특허법 제3 3조에서는“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

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단순한 협력’인가‘실질적인 협력’인

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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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특허법 제3 3조 제2항)로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특허법 제4 4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 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특허법 제6 2조

제1호), 특허이의신청이유(특허법 제6 9조 제1항 제1호), 특허무효이유(특허법 제1 3 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Question

Answer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

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공개된 경우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

고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 0일 이내에 특허출원(거절결정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포함)

을 하여야 하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 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특허법 제3 4조, 제3 5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하여 특허요건,

선후원 관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Answer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

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

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

게 됩니다. 

● 이중출원의 대상

- 이중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99. 7. 1부터‘06. 9. 30까지 출원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99. 6. 30. 이전 출원된 특허출원은 구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중출원의 대상은 법령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되므로, 이중출원도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아닌 의약이나 화학물질 및 방법( p r o c e s s )에 관한 발명(고안) 등은 이중출원할 수 없고 특허출원으로만 가능합니다. 

- 1군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특

허출원으로 사전에 분할한 후 이 중에서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중출원하거나, 1군의 발명에 대해 분할출원을 미리 행

하지 않고 원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 때 원출원(특허) 중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이중출원의 범위

-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로 제한됩니다. (실용신안법 제1 7조

제1항) 그 이유는 이중출원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중출원 가능시기

-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 

- 특허출원 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0일(및 연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 7조 제1항).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 3조 제1항). 

● 이중출원의 출원인

- 이중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이중출원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2 0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 4조) 

● 이중출원 신청

- 이중출원은 일반 출원서가 아닌 별도의“이중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함) 

※ 필요서식은 홈페이지“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서면신청안내 → 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출원이란 무엇이고,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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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특허법 제3 3조 제2항)로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특허법 제4 4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 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특허법 제6 2조

제1호), 특허이의신청이유(특허법 제6 9조 제1항 제1호), 특허무효이유(특허법 제1 3 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Question

Answer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

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공개된 경우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

고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 0일 이내에 특허출원(거절결정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포함)

을 하여야 하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 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특허법 제3 4조, 제3 5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하여 특허요건,

선후원 관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Answer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 이중출원제도('99.7.1 시행)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

중출원제도 도입과 함께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

허로 출원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받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변경출원에서는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중출원에서는 원출원과 이중출원이 모두 병존하

게 됩니다. 

● 이중출원의 대상

- 이중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99. 7. 1부터‘06. 9. 30까지 출원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99. 6. 30. 이전 출원된 특허출원은 구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법이 적용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 이중출원의 대상은 법령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되므로, 이중출원도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아닌 의약이나 화학물질 및 방법( p r o c e s s )에 관한 발명(고안) 등은 이중출원할 수 없고 특허출원으로만 가능합니다. 

- 1군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특

허출원으로 사전에 분할한 후 이 중에서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이중출원하거나, 1군의 발명에 대해 분할출원을 미리 행

하지 않고 원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 때 원출원(특허) 중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이중출원의 범위

-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로 제한됩니다. (실용신안법 제1 7조

제1항) 그 이유는 이중출원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중출원 가능시기

- 특허출원과 동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때. 

- 특허출원 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0일(및 연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실용신안법 제1 7조 제1항).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때(특허법 제5 3조 제1항). 

● 이중출원의 출원인

- 이중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이중출원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2 0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 4조) 

● 이중출원 신청

- 이중출원은 일반 출원서가 아닌 별도의“이중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함) 

※ 필요서식은 홈페이지“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서면신청안내 → 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출원이란 무엇이고, 이중출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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